
Ⅱ 2022년 2분기 예산전용 보고

 보고개요
○ 관련근거 : ｢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｣ 제55조의2

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

○ 보고내용 : 2022년 2분기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내역

- 전용내역 : 1건, 3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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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- 30,000

▢ 전용 사유
 ㅇ ‘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’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

사업장 내 휴게시설 신설, 시설공사 및 비품 구매 등의 다양한 지원 필요
 ㅇ 시설 신설, 공사, 비품 구매 등 자산 취득적 성격이 포함된 지원내용을 

고려하여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예산 전용하여 자치단체 교부


